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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세 부과 방식 개편 주요 내용

○ (기준 변화) 기존의 함량 가치 기준에서 전체 가치 기준으로 전환

- Annex에 규정된 철강‧알루미늄‧구리의 실질 함유 수준에 따라 50%‧25%‧

면제 등으로 단계적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 도입

○ (추가절차 종료) 기존의 파생상품 포함 절차*를 종료하고, 상무부와 USTR이 

공동으로 상시 편입 가능

* 연 3회(1월, 5월, 9월)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접수 → 접수 기간(2주) 종료 후 신청서에 대한

의견 수렴(14일) → 신청 60일 내 추가 여부 발표

○ (미소기준) 철강‧알루미늄‧구리 함량이 15% 미만일 경우 232조

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

○ (미국산 철강) 해외에서 생산되었지만 전적으로 미국산 철강, 알루미늄,

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10%의 관세가 적용됨

<기존 대비 변경 주요내용 요약>

* 행정명령 원문 인용 표현

∙ 백악관, 철강‧알루미늄‧구리 관세 부과 개편 행정명령 발표 현지시각 4.2

∙ 함량 가치 대신 전체 가치 기준 50%‧25%‧0%로 부과되며, ‘26.4.6(월) 00:01 통관분부터 적용

구분 철강 (Steel) 알루미늄(Aluminum) 구리 (Copper)
기존 관세율 체계 50% (‘25.6.4~) 50% (‘25.6.4~) 50% (‘25.8.1~)
기존 과세 모수 해당 금속 함량가치 해당 금속 함량가치 해당 금속 함량가치

금일 발표 후 과세 모수 전체제품 수입가격
(Full Value)

전체제품 수입가격
(Full Value)

전체제품 수입가격
(Full Value)

금일 발표 후 과세체계
ANNEX별 
차등 적용

0/10/15/25/50%

ANNEX별 
차등 적용

0/10/15/25/50%

ANNEX별 
차등 적용

0/10/15/25/50%
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

해당 금속인 제품* 50% 50% 50% 

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
비중이 높은 제품* 25% 25% 25% 

금속집약적 
산업설비·전력망 장비 일부

15% 
(2027년까지)

15% 
(2027년까지)

15% 
(2027년까지)

 미국산 
철강·알루미늄·구리만 

사용한 경우
10% 10% 10%

해당 금속 함량 15% 
이하 제품 232조 관세 미적용 232조 관세 미적용 232조 관세 미적용

2026. 04. 03.美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파생상품

관세 부과 개편 행정명령 주요 내용  통상협력팀
워싱턴DC무역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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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시행일자) 美 동부시간 기준 ’26.4.6(월) 00:01 통관*부터 적용

    * 선적 기준이 아닌 통관(entry)분부터 적용  

-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(entered for consumption*)되거나, 보세창고에서 반출
(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*)되어야 함

 “entered for consumption”은 수입 신고(Entry Filing) 후 관세·세금을 납부하고 

CBP의 통관승인(Release)까지 이루어진 상태 (eCFR 141.0a (f))

첨부 : ANNEX별 주요 HS코드 정리

별첨 : 철강‧알루미늄‧구리 ANNEX별 HS code 목록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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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 ANNEX별 주요 HS코드 정리

1. Annex I-A(고세율 목록) : 50% 관세 부과

-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해당 금속인 제품

2. Annex I-B(중간세율 목록) : 25% 관세 부과

- 파생상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(25%의 관세 부과)

3. Annex II(제외 목록) : 파생상품에서 제외된 품목

대분류(HS코드 2단위 명칭) 건수 품목  

철강 (72) 33건 잉곳, 평판압연제품, 스테인리스 강 등

철강제품 (73) 145건 안전핀, 그릴 등
구리제품(74) 76건 구리 판, 시트, 못 등

알루미늄과 그 제품 (76) 26건 알루미늄 봉, 판, 시트 등
총 280건

대분류(HS코드 2단위 명칭) 건수 품목  

철강제품 (73) 40건 스토브, 레인지, 불판 등

알루미늄과 그 제품 (76) 15건 알루미늄 식탁용품, 주방용품 등
공구류 및 가공용 도구(82) 40건 칼, 톱, 드릴링 공구 등

금속제품(83) 28건 경첩, 사무용품, 뚜껑 등
원자로/보일러 및 부분품 (84) 150건 수력터빈, 터보제트, 엔진, 모터 등

전자기기/부품(85) 56건 변압기(유입식), 오븐, 가열기 등
철도 및 부분품 (86) 23건 철도 기관차, 전기 기관차 부품 등
차량 및 부분품 (87) 55건 트랙터, 승합차, 승용차 등

가구, 조명기구 등 (94) 3건 금속제 가구, 조립식 건축물 등
총 410건

대분류(HS코드 2단위 명칭) 건수 품목  

낙농품 (04) 6건 밀크, 크림 등

기타조제품(21) 2건 두부, 인삼차 등 조제식료품
음료, 알코올, 식초 등 (22) 1건 맥주 등

석탄, 석유 등(27) 3건 석유, 역청유, 천연가스 등
귀금속, 희토류 등 (28) 2건 수소, 산소 등

유기물 (29) 14건 염화메탄, 염화에탄 등
의료용품(30) 2건 의약품(페니실린) 등

염료, 안료 등(32) 14건 페인트, 아크릴 등
화장품 (33) 28건 향수, 화장수, 매니큐어 등

비누, 왁스 등(34) 32건 비누, 계면활성제 등
단백질(35) 8건 글루, 접착제 등

사진 재료(37) 1건 사진 필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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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Annex III(과도기 목록)

- ‘27.12.31까지 MFN관세 및 232조 관세의 합산이 15%가 되도록 세

율을 정하는 품목

※ 행정명령 링크: 

https://www.whitehouse.gov/presidential-actions/2026/04/strengthening-actions-tak

en-to-adjust-imports-of-aluminum-steel-and-copper-into-the-united-states/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끝/

기타 화학품(38) 51건 살충제, 염색캐리어 등
플라스틱 제품(39) 2건 플라스틱제 건축용품 등

우산(66) 1건 지팡이 등
철강제품 (73) 4건 식탁용품, 주방용품 등

원자로/보일러 및 부분품 (84) 13건 소화기 등
전자기기/부품(85) 6건 전동기, 발전기의 부분품 등

차량 및 부분품 (87) 7건 전차, 모터사이클 등
항공기(88) 1건 프로펠러 등의 부분품

광학기기, 사진용 기기 등 (90) 1건 균형시험기 등
가구, 조명 등(94) 24건 (목재 아닌)의자, 가구 등
운동, 오락품목(95) 23건 설상스키, 테니스라켓 등

생활용품(96) 1건 바닥 청소기 등
총 247건

대분류(HS코드 2단위 명칭) 건수 품목  

공구 및 도구(82) 3건 프레싱, 스탬핑용 공구 등

원자로/보일러 및 부분품 (84) 34건 엘리베이터, 컨베이어 등
전자기기/부품(85) 10건 변압기(용량 500kVA 초과), 부분품 등

광학기기, 사진용 기기 등(90) 1건 레이저기기 부분품 등
총 48건


